
[별표 8]<신설 1987.12.11>
계량기의 수리로 보는 행위 (제38조 관련)

○ 계량기의 몸체 또는 외갑만을 활용하여 내부전체를 교환 또는 수리하는 행위를 
제외함

1. 택시미터
가. 자동차에 택시미터기를 부착하는 행위
나. 기본요금장치, 주행요금장치, 할증요금장치등 제요금장치를 제외한 부분의 

개조행위와 택시요금이 변경된 경우에 동 요금장치를 도지사가 정하는 
기간내에 개조하는 행위

다.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지 아니하는 행위
2. 저울류

가. 눈금판 및 눈금대 이외의 부분의 개조행위
3. 수도미터

가. 눈금판·최대용량 및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외의 행위
나. 지시기구·기어박스 및 상·하부 내갑의 재질을 달리하여 교환 및 개조하는 

이외의 행위
4. 가솔린미터

눈금판 및 1눈의 값을 변경하는 이외의 행위


